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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고보조 의 지방비부담 개선방안

이 창 균
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

  I. 서 론

  국고보조 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

하여 그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

비에 한 재원을 충당하기 하여 지출

하는 지출  가운데서 비도를 지정해서 

교부하는 특정재원으로서 우리나라 지방

재정의 약 13%의 비 을 차지하고 있다. 

따라서 국고보조 제도의 운 여하에 따

라 자치단체의 재정운 에 있어 상당한 

향을 미치게 되는데, 여기에 자치단체

의 지방비부담을 포함한 국고보조  

련경비를 고려할 경우는 지방재정의 약 

25%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에 미치

는 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.

  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 련 경비가 

증가함에 따라 지방비부담이 증가하여 

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지방비를 부담하

지 못하여 보조 을 반납하는 사례가 발

생하고 있고 한 법령에 정해진 지방비

부담 이상으로 추가 으로 지방비를 부

담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. 

  이는 기본 으로 기 보조율의 구분 

 지방비부담에 한 기 이 불명확하

고 유사보조사업임에도 기 이 달리 

용되고 있는 등 불합리한 체계로 되어 

있다는데 하나의 문제요인이 있다고 할 

수 있다. 즉, 재 체 351개 보조사업

 157개 사업만이 보조 의 산 리

에 한법률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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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 1> 연도별 국고보조  교부 황

(단 : 억원)

 연 도 별  계  국고보조  지방비부담  기  타

 1990

 1995

 1996

 1997

 1998

 1999

 2000

 32,120

 88,854

 96,365

 111,269

 134,582

 123,238

 138,218

 20,681

 38,883

 49,361

 55,456

 78,663

 71,075

 82,531

 11,439

 37,793

 32,492

 41,390

 43,193

 42,746

 50,698

 -

 12,178

 14,512

 14,423

 12,726

 9,417

 4,989

주) 1997년까지는 결산액, 1998년도 최종 산액, 1999년, 2000년도 앙부처 확정액

머지 보조사업은 당해연도 기획 산처

장   산편성지침으로 정하도록 되

어 있어 국고보조사업의 약 60%가 매년 

임의로 결정되어 국고보조사업의 투명

성과 객 성이 결여되고 있으며 한 기

보조율이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

는데 기인하고 있다.

  한 자치단체간의 재정력의 격차로 

인하여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지역발

을 해서 사업은 필요하나 재정여건 등

으로 보조사업을 유치하지 못하는 경우

가 있다. 이를 하여 보조 의 산

리에 한법률과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

차등보조율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

용되지 않고 있어 효율 인 보조사업운

에 있어 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.

 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고는 국고보조

사업의 지방비부담에 있어서 자치단체

의 측성과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

지방비부담의 과 을 완화하여 국고보

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한 개선방안

을 모색하고자 한다. 

Ⅱ. 지방비부담의 실태  

    문제

1. 지방비부담의 증가

  국고보조 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

고 이에 따라 지방비부담도 매년 증가하

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. 90년 국

고보조 은 2조 681억원에 지방비부담

은 1조 1,439억원이던 것이 95년에는 국

고보조 이 3조 8,883억원에 지방비부

담은 무려 3조 7,793억원으로 크게 증가

하고 있다. 그리고 2000년도에는 국고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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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 2> 2000년도 국고보조사업재원부담 황

(단 : 억원)

구  분 소 부처 사업건수
재 원 부 담 비 율

계 국고보조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

 2000년 19개부처  351건
 138,218

 (100%)

82,531

 (59.7%)

50,698

(36.7%)

2,108

 (1.5%)

2,881

 (2.1%)

 1999년 20개부처  299건
 123,238

 (100%)

71,075

 (57.7%)

42,746

(34.7%)

5,178

 (4.2%)

4,239

(3.4%)

증  감

( 년 비)

1개부처감

(5%)

52건

(17.4%감)

 14,980

(12.2%)

11,456

 (16.1%)

7,952

(17.3%)

3,070감

(59,3%감)

1,358감

(32.0%감)

자료 : 행정자치부 재정경제과

조사업의 총규모가 8조 2,531억원에 지

방비부담이 5조원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

방재정의 어려움이 가 되고 있는 실정

이다(<표 1>).

 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수는 99년 299개 

사업에서 2000년에는 52개사업이 증가

하여 351개사업으로 17.4%가 증가함으

로서 국고보조 은 8조 2,531억원으로 

99년 비 11,456억원 16.1%가 증가하

고 있다. 이로 인하여 지방비부담액은 5

조 698억원으로 99년 4조 2,746억원에 

비해 7,952억원 17.3%가 증가하고 있는 

반면 재정융자   수익자부담은 각각 

59.3%, 32%가 감소하고 있어 국고보조

의 증가와 재정융자   수익자부담

의 감소로 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은 가

되어 지방재정의 압박과 경직성이 심

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(<표 2>).  

  지방비가 년 비 17.3%로 크게 증

가한 이유는 재정융자 과 수익자부담

이 감소한데 하나의 원인이 있는데, 

특히 수익자부담의 감소이유는 주로 농

림부소  사업으로 농민부담 경감차원

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에서 

223억원, 농기계보 창고사업에서 49억

원 등의 감소에 기인하고 있으며 그리고 

문화 부의 2002년 월드컵축구 회경

기장건립비지원사업에서 100억원이 감

소한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

있다.

  이와 같이 재정융자   수익자부담

은 IMF 향과 주민부담 경감차원에

서 부담비율이 차 감소하고 있는데, 

96년 15.1%, 97년 13.0%, 98년 9.5%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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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9년 7.6%, 2000년 3.6%로 지속 으로 

감소되어 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은 상

으로 증가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

있다고 할 수 있다.

  2. 지방비미부담과 보조 반납

  지방비미부담과 반납의 이유로는 첫

째, 자치단체가 지방비를 부담할 수 있

는 능력 이상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신청

하는 경향이 있어 이로 인하여 자치단체

가 재정  압박을 래하고 있는데 하나

의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(<표 3>). 

  이는 보조율을 사 에 알려주지 않고 

보조율의 기 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

업의 측성이 하되고 제반 투자사업

을 국고에 의존하려는 재정의존  심리

와 자치단체간 국고보조 확보를 한 경

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나타나

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, 결국 국고보조

운  시스템상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

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.

  체 보조 액  최고는 남 7,538

억원으로 체의 9.1%이고 최 는 제주

로서 1,207억원으로 1.5%를 차지하고 

있는데, 2000년 신청액 비 확정율의 평

균은 62.6%로 나타나고 있어 확정률과 

신청액에는 상당한 괴리가 나타나고 있

다. 최고는 경기 75.6%, 최 는 주 

24.8%, 배정유보가 23.1%을 차지하고 

있어 당 산에 지방비를 미반 하여 

추경재원이 부족한 자치단체에서 사업

추진에 애로가 상되고 있는 실정이다.

  둘째, 지방비의 미부담 는 반납의 

 하나의 이유로는 국고보조 의 운

시스템상 실 으로 신청단계에서부터 

반 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비롯되고 있

다는 을 들 수 있고 이외에도 자치단

체의 투자가용재원이 매우 낮다는데도 

하나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. 투자가용

재원은 일반회계  자체사업비와 비

비를 합한 액으로서 자치단체는 체 

산  약 19%의 투자가용재원(99년 

일반회계 산기 으로 자치단체의 평

균 자체사업비 구성비가 산의 17%, 

비비가 1.8%)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의 

지방비부담비율 37%를 부담하기에는 

매우 어려운 실정이다. 따라서 자치단체

에서는 투자가용재원을 고려하여 사업

의 타당성  우선순 를 검토하여 보조

사업을 신청해야 할 것이다.

  셋째, 기 보조율은 『보조 의 산 

 리에 한 법률』에 의거 시행령 

는 기획 산처장 이 정하는 것이나 

소 부처에서 기 보조율의 구성비율보

다 지방비부담을 자치단체에 추가로 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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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 3> 시도별국고보조 신청 확정액

(단 : 억원)

시도별

99년도 2000년도 99년 비증감
신청액 비확

정액비율(%)
확정액

(A)

비율

(%)

신청액

(B)

확정액

(C)

비율

(%)

증감액

(D=C-A)

D/A

(%)

계 71,075 100 131,815 82,531 100 11,456 16.1 62.6

서 울 5,725 8.1 12,368 6,482 7.8 707 12.3 52.0

부 산 3,765 5.3 9,736 6,880 8.3 3,115 82.7 70.7

 구 3,105 4.4 9,124 5,167 6.3 2,062 66.4 56.7

인 천 2,841 4.0 3,915 2,688 3.3 15 5.4 68.7

 주 2,350 3.3 9,732 2,414 2.9 64 2.7 24.8

 1,868 2.6 5,950 2,224 2.7 356 19.1 37.4

울 산 439 0.6 2,075 494 0.6 55 12.5 23.9

경 기 4,755 6.7 8,783 6,644 8.1 1,889 39.7 75.6

강 원 3,826 5.4 6,985 3,775 4.6 △51 △13 48.3

충 북 2,020 2.8 5,033 2,191 2.7 171 8.5 43.5

충  남 4,270 6.0 9,559 4,634 5.6 364 8.5 48.5

 북 4,462 6.3 7,837 4,469 5.4 7 0.2 57.0

 남 6,830 9.6 13,634 7,538 9.1 708 10.4 55.3

경 북 4,937 6.9 10,604 5,555 6.7 618 12.5 52.4

경 남 4,613 6.5 11,854 5,129 6.2 516 11.2 43.3

제 주 1,119 1.6 4,631 1,207 1.5 88 7.9 26.1

배정유보 14,150 19.9 15,090 23.1 904 6.6

자료 : 행정자치부 재정경제과

담시키거나 혹은 지원단가의 비 실  

책정으로 과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등 

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 시키고 있다. 

즉, 정부 산으로 확보되지 못한 산은 

지방비부담으로 가하는 등 기 보조

율을 수하지 아니하고 한 정부 산

을 액 확보하지 못하여 국고보조사업

을 폐지하는 경우에도 이에 한 책의 

마련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가

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.

  를 들어, 96년 환경부의 역쓰 기

처리시설사업의 경우, 기 보조율은 50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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%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실제 보조율은 

32%에 불과하여 추가 으로 지방비를 

부담하 으며 한 산림청의 산림병해

충방제사업의 경우는 기 보조율이 

50%인데도 실제 보조율은 38%에 그치

고 있으며 그리고 문화체육부의 청소년

수련마을 건립지원사업의 경우는 기

보조율이 50%임에도 20%만이 지원되

어 자치단체가 추가 으로 지방비를 부

담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. 그런데, 

일본의 경우는 보조 의 과부담에 

해 매년 조사하여 보 하고 있는데, 참

고 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.

< 일본의 국고보조부담 등에 한  

과부담의 해소>

  일반 으로 과부담이란 국고보조부

담사업에 해 자치단체가 실제로 지출

한 액과 국고보조부담기본액에 차액이 

생기는 요인으로 다음 3가지를 들 수 있

다.

  첫째, 단가차로서 국가가 정한 국고보

조부담 의 단가가 국가가 정한 조건

로 수행할 경우의 단가보다 낮기 때문에 

나타나고 있다. 둘째, 수량차로서 국가가 

정한 국고보조 산정의 기 가 되는 수

량(직원수, 건물의 면  등)이 당해 보조

사업의 목 에 응하여 사업을 합리

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수량보다 부족

하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. 셋째, 상

차로서 당해 보조사업의 성격상 당연히 

보조 상이 되는 경비( : 직원의 각종 

수당 등)가 국고보조부담 상에서 제외

되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.

  이와 같은 과부담은 국가와 지방의 

재정질서를 혼란스럽게 할 뿐만아니라 

지방자치단체에 과 한 부담을 주어 지

방재정을 압박하고 국가입장에서는 시

히 시정해야 하므로 일본의 경우는 

장성  자치성 등 계성청에 의한 보

조 공동실태조사를 행하고 그 결과에 

기 하여 과부담의 해소하고 있다. 

1999년에는 1998년도에 실시한 계성

청에 의한 보조 공동실태조사결과에 

기 하여 보조단가의 개정과 보조 상

범 의 확 를 통하여 사업비기 으로 

약 252억원 국비기 으로 약 101억원이 

자치단체에 보충되었다.

3. 기 보조율의 구분 불명확 

 불합리

  2001년도 체 342개 보조사업  157

개 사업 약 40%에 한해 기 보조율이 

법 으로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 약 60%

에 해당되는 185개 사업은 기획 산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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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기 보조율에 20%, 15%, 10% 차감하는 제도

인상보조율의 용기 : 기 보조율에 20%, 15%, 10%가산하는 제도

ㆍ인건비자체충당능력지수
지방세수입 + 경상 세외수입

: :
   공무원 인건비

ㆍ재정력지수
기 재정수입액

    기 재정수요액
:

ㆍ기본  세출 소요비
경상 경비 + 채무상환경비

  일반회계 세출 산규모
× 100%:

인하보조율의 용기

ㆍ특  별  시 : 기 보조율에서 20%차감(교부세 불교부 단체)

ㆍ   역  시 : 기 보조율에서 15%차감(교부세 불교부 단체)

ㆍ도ㆍ시ㆍ군 : 기 보조율에서 10%차감(교부세 불교부 단체)

<시행령에 규정한 행 차등보조율제도>

장   산편성지침 등에 의해 결정되

므로 보조율의 설정에 있어 불명확하고 

투명성이 결여되어 자의성 개입의 우려

가 있다. 

  그리고 기 보조율의 경우에 있어서 

유사사업이면서도 보조율이 달리 용

되고 있는 등 객 성과 논리성이 결여되

어 있다. 재 국고보조 의 보조율을 

기 으로 보면 체로 정액보조 사업

이 43개 사업, 100% 보조사업이 33개 

사업, 80% 보조사업이 18개 사업, 70% 

보조사업이 23개 사업 그리고 50% 보

조사업이 123개 사업 등 이외에도 15%

에서 100%의 범 내에서 보조율이 혼

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.

4. 차등보조율제도의 미실시

  재 보조 의 산  리에 한 

법률(제10조)과 동법시행령(제5조)에 

근거하여 차등보조율제도를 마련하고 

있다. 차등보조율제도는 인상보조율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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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하보조율이 마련되어 있는데, 인상보

조율의 경우는 인건비충당지수, 재정력

지수, 기본 세출소요비  3개 기 을 

고려하여 기 보조율에 20%, 15%, 

10%를 가산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. 그

리고 인하보조율은 교부세 불교부단체

에 한하여 특별시, 역시, 도시군으로 

구분하여 기 보조율에 각각 20%, 

15%, 10%를 차감하는 체계로 되어 있

다.

  이와 같이 행법에는 재정력이 취약

한 자치단체와 재정력이 높은 자치단체

를 구분하여 형평성을 기하고 재정여건

이 어려운 자치단체의 개발을 진시키

기 하여 차등보조율제도를 마련하고

는 있으나 차등보조율제도는 실 으

로 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. 

  그 이유로는 첫째, 보조 의 신청을 

시ㆍ군ㆍ구 기 자치단체로 신청받지 

않음에 따라 자치단체별 보조 의 규모

를 확정할 수가 없어 용하지 못하고 

있다는 을 들 수 있다. 둘째, 본래 국

고보조 은 재정격차의 해소 목 보다 

특정사업의 시행을 한 소요재원의 국

가지원의 성격이 강하므로 차등보조율 

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 을 들 수 

있다. 셋째, 차등보조율 용에 있어 자

치단체간 상반된 의견, 즉 재정력이 우

수한 단체는 차등보조율제도 시행에 소

극 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도 차등보

조율제도의 시행을 어렵게 하고 있는 하

나의 요인이라 할 수 있다. 넷째, 지방재

정격차를 객 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

표설정이 어렵다는 을 들 수 있다.

  이와 같이 차등보조율 용에 한 어

려운 이 있으나, 문제는 실 으로 

재정상태가 취약한 자치단체는 지방비

부담이 어려워 국고보조 을 반납하거

나 미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

결과 으로 국가와 지방간의 시책이 연

계되지 못하게 된다. 따라서 자치단체의 

재정력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국고보조

이 재원의 형평성을 조정할 수 있는 

기능으로 차등보조율제도가 용될 수 

있는 실 인 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

있다.

  

5. 지방비부담 의 미흡

  이상과 같은 지방비부담의 과부담 

문제나 지방비의 과부담의 문제는 기

보조율 구분의 불명확뿐만 아니라 지방

비부담에 한 앙과 지방자치단체간

의 의할 수 있는 기구가 활성화되지 

않고 있다는데 하나의 원인을 찾을 수 

있다.



국고보조 의 지방비부담 개선방안

-183 -

  지방비부담이 수반되는 각종 지시사

항 등에 해서는 지방재정법(제22조)

과 보조 의 산  리에 한 법률

(제7조)에 의거 서 에 의ㆍ조정하여 

무리한 부담 가 등을 방지하고 있다. 

  이를 하여 지방비부담에 해 행정

자치부의 지방비부담 의기구와 기획

산처의 보조 심의 원회가 설치되어 

있으나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을 뿐

만아니라 자치단체가 참여되지 않는 등 

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에 해 앙정

부의 입장이 우선 으로 반 될 수 밖에 

없는 체계로 되어 있다. 따라서 지방비

부담과 련하여 앙과 지방이 등한 

입장에서 의하여 조정할 수 있는 새로

운 형태의 기구가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. 

Ⅲ. 지방비부담의 개선방안

1. 기 보조율  용 상사업

의 조정방안

 

가. 기 보조율의 규정방식 개선

  기 보조율은 재 보조 의 산

리에 한법률시행령에 체 보조사업의 

약 40%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을 사업별

로 일일이 기 보조율로서 보조율을 규

정하고 있다. 이와 같은 행 개별사업

을 기 으로 기 보조율을 규정하는 방

식에서 탈피하여 기 보조율을 재설정

하고 그에 맞는 상사업을 유형화하여 

이를 법령에 규정하는 방식으로 환할 

필요성이 있다.

  이를 해서는 기 보조율의 구분근

거  기 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여 이

를 근거로 가능한 모든 사업이 기 보조

율이 자동 으로 일정 수 까지는 정해

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

다. 이 게 할 경우, 법령규정 상사업

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

없을뿐만 아니라 법령에 일일이 구체

으로 법령규정 상사업을 열거할 필요

가 없어지게 되며 한 지방비부담에 

한 논란의 여지가 어들고 앙정부의 

자의성 개입의 여지가 어 지방비부담

련 국고보조사업의 투명성과 측성

이 보다 확보될 수 있게 된다. 

  왜냐하면, 기존의 보조사업이나 신규

로 보조사업이 생길 경우에는 법령에 규

정된 유형에 근거하여 해당 보조사업이 

어느 기 보조율에 해당하는 사업인지

가 어느 정도는 자동 으로 측되고 정

해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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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기 보조율의 재설정

  다음으로 기 보조율에 한 구분이 

명확하지 않고 복잡하여 보조율에 한 

기 을 재설정할 필요성이 있다. 재 

기 보조율은 100, 70, 50, 30%로 규정

되어 있으나 실제로 15%-100% 범 내

에서 애매하게 용되고 있고 특히 기

보조율이 20%-70%로 책정되어 있는 

것과 같은 경우는 보조율을 용하기가 

매우 애매한 사례가 많으며 유사사업이

면서 보조율이 달리 용되고 있으며 

한 부서별로 보조율이 매우 차이가 나고 

있어 기 보조율의 용에 있어 일 성

과 객 성 그리고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

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(<표 4>).

  <표 4>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, 물

론 보조사업의 성격이 고려된 측면을 감

안하더라도 부처간의 보조율이 크게 차

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 농림어업

분야는 100%의 기 보조율이 용되고 

있는 사업이 8개 사업이 있고 보건복지

분야의 경우도 3개 사업이 있으나 환경

분야  문화 분야는  없는 실정

이다. 한 80%  70%의 사업을 보더

라도 마찬가지로 환경분야, 문화 분

야, 건설교통분야의 보조사업에 해서

는 체로 낮은 보조율이 용되고 있고 

농림어업이나 보건복지분야의 보조사업

은 비교  높은 보조율이 용되고 있는 

것으로 나타나고 있다.

  그리고 유사사업이면서 보조율이 달

리 용되는 경우가 많은데, <표 4>에

서 알 수 있듯이, 농림어업분야의 농업

용수개발사업에 있어서 암반층의 경우

는 100%의 보조율이 용되고 있고 충

층의 경우는 70%의 보조율이 용되

고 있으며 한 기타로서 시한 바와 

같이 반 으로 보조율이 명확하게 구

분되어 있지 않고 15%에서 100% 범

내에서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

있다. 즉, 보조율이 90%, 80%, 85%, 

75%, 60%, 40%, 25%, 15% 그리고 심

지어는 2/3의 보조사업이 있고 한 

15%-50%, 20%-70% 등과 같이 기

보조율이 애매하거나 보조율이 자의

으로 용될 여지가 많은 등 기 보조율

의 용이나 구성이 불합리하거나 투명

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.

  이와 같이 재 법령상 기 보조율은 

100%, 70%, 50%, 30%이나 실제로는 

90%, 80%, 40%, 20%, 15%, 20%～

70%, 30%～50%등 복잡하고 애매하게 

되어 있는데,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

고려할 수 있는 것은 정액보조 과 20%

단 로 4단계의 정률보조 100%, 80%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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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 4> 사업분야별 기 보조율의 실태

기  

보조율
농림어업분야 환경분야 보건복지분야 문화 분야 건설교통분야

정 액

가축방역

농공단지조성

지원

하 수 처 리 장 이

차보

천연가스

자동차보  외

4개사업

-

문화의집운

지원

문화 축제

지원

외 18개사업

개발제한구역

리비지원

벽지버스노선소

실보상지원 외

6개사업

100%

국가 리방조제

개보수외 8개

농업용수개발

(암반층)

-
공익근무요원인

건비 외3개
-

제주도개발사업

특별회계지원외

2개

80%

농업생산기반정

비사업 외5개

기타: 농업생산기

반종합정비사업

(90%)

-

공공의료기반확

충 외1개

기타:일시구호노

숙자보호(85%)

- -

70%

농수산물물류센

터건설 외 3개

농업용수개발

(충 층)

도 서 지 역 식수

원개발

결핵환자보호시

설운

국체육 회운

보조 외5개

기타:우리문화한

아름교육(75%)

-

50%

농산물물류표

화 외 5개

기타 : 지 역특 화

작업(50-70)

음 식물 쓰 기

공 동 처 리 시 설

설치 외 11개

기타 : 오수처리

시설설치지원

(60%)

아동시설기능보

강 외 12개

기타 : 장애인보

호시설( 5 0 - 7 0 ) 

외 6개

지개발 외

31개

기타 : 남도국악

단일본공연지원

(2/3)

역도로건설지

원 외 3개

기 타 : 수해 상습

지개선사업(2/3)

30%

농업인자녀학자

지원 외 6개

기타 : 농 산물 공

장건설(40%)

쓰 기 매 립 시

설설치 외 4개

기타 : 농공단지

폐 수 종 말 처 리

시설(30-70%)

재가장애인보호

기타 : 여성복지

시설기능보강

(30-50%)

공립박물 건립

지원 외 6개

기타 : 통사찰

정비  보존사

업지원(40%)

버스공 차고지

건설지원

기 타 : 도시 철도

건설보조

(40-50%)

30%

이하

농산물산지유통

센터건설 외 6개

기타 : 농 산물 유

통시설보완

(20-70%)

-

사회복지 운

(20%)

보육사업

(15-50%)

공공도서 건립

운 지원

(20-50%)

수도권환승주차

장건설지원

(25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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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%, 40%등 5가지 유형으로 단순화하

고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일한 

보조율을 용하여 투명성과 측성을 

제고할 필요성이 있다.

  이유로는 첫째, 행 기 보조율이 법

령상으로는 가장 낮은 30%에서 시작하

여 체로 20%의 간격으로 정액보조를 

포함하여 5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

을 반 하고 있다. 즉, 기 보조율에 

한 하나의 문제가 행 기 보조율의 구

분이 불합리하다기 보다는 법령상의 기

보조율을 제 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

데 문제가 있다는 을 반 하여 행 

법령상의 기 보조율 5유형 구분을 반

한 것이다.

  둘째, 다만 정률보조 의 보조율 구분

에 해서는 최하  기 보조율을 40%

부터 시작하여 60%, 80%, 100%로 기

보조율을 상향조정할 것을 제시하고 

있는데,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

기 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. 

즉, 향후 앙과 지방의 사무  기능재

배분과 지방분권 측면에서 지방의 사무

는 가능한 지방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

는 기본 인 방향하에 만약 국가가 필요

하여 보조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게 

사업을 수행시킬 경우에는 일정수 까

지는 재원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을 고

려한 것이다. 

  이 게 할 경우, 행 보조사업 에는 

15%, 20%, 25%, 30%등의 낮은 보조

사업이 자체사업이 되거나 만약 국고보

조사업이 될 경우는 40% 이상의 보조율

을 용받는 사업으로 재조정 될 것이다. 

이는 그 동안 문제 으로 지 되고 있는 

소규모이거나 세보조 에 한 문제

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을 뿐만아

니라 지방사무는 가능한 지방재원으로 

처리하고 국가가 필요한 보조사업의 경

우에는 최소 40% 수  이상을 보조하여 

재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비부

담을 이면서 사업에 한 책임성을 보

다 강화하고 그리고 자체사업과 보조사

업의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하면서 보조사

업을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

을 마련하는데 효과를 기 할 수 있다.  

  셋째, 이상과 같은 4단계의 정형화된 

보조율로 규정할 경우 모든 보조사업을 

4단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실 으

로 어렵다는 지 이 있을 수 있는데, 이

는 재 제도화되어 있는 차등보조율제

도를 통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상황과 국

고보조사업의 특성을 반 해  수 있는 

보완 인 장치를 두도록 함으로서 이와 

같은 정형 인 기 보조율 용의 한계

를 극복할 수 있다. 즉, 수 백개의 보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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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에 해 4단계의 정형화된 기 보조

율을 용한다고 하더라도 기 보조율

을 기본으로 하여 자치단체의 재정력과 

보조사업 성격 혹은 자치단체의 특성을 

고려하여 10%-20%의 차등보조율제도

를 통해 보완해 으로서 보다 상황에 

맞는 보조율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

다.

다. 기 보조율별 상사업유형의  

설정

  이상과 같이 기 보조율이 정해지면 

다음은 어떤 유형의 사업에 어떤 수 의 

기 보조율을 용할 것인가가 설정되

어야 할 것이다. 즉, 각 기 보조율에 합

당하는 상사업유형을 어느 정도 명확

히 규정함으로서 국고보조 에 한 지

방비부담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보조사

업의 투명성과 측성을 제고할 필요성

이 있다. 기 보조율별 상사업의 유형

을 설정하는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논

거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.

  첫째, 우선 보조사업의 성격  규모

를 기 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될 

수 있다. 즉, 사업의 국가 사무  국가

시책 정도와 공공재  성격의 강도, 

사업의 경제   지역  효과, 사

업의 규모, 지방비부담의 규모 등을 고

려하여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.

  둘째, 자치단체가 행하는 사무의 성격

을 기 으로 기 보조율에 한 상사

업유형을 설정해 볼 수 있다. 우리나라

의 국고보조 은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

않지만 체로 법령상의 근거내지 경비

부담 구분에 따라서 부담 , 의의 보

조 , 그리고 교부 으로 구분되고 있다. 

  먼  ｢지방재정법｣ 제 18조 제1항에 

따르면 ｢지방자치단체 는 그 기 이 

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

계가 있는 경우에, 그 원활한 사무의 처

리를 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

안될 경비는 국가가 그 부 는 일부

를 부담한다｣고 부담 을 규정하고 있

으며 상사업으로는 재해복구사업과 

토목 등 건설사업을 표 으로 들 수 

있다. 의의 보조 은 ｢지방재정법｣제

20조 제1항에 ｢국가는 시책상 필요하다

고 인정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

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

산이 정하는 범 안에서 지방자치단체

에 보조 을 교부할 수 있다｣고 규정되

어 있어 장려 인 성격과 재정보조 인 

성격으로 별해 볼 수 있다. 그리고 교

부 은 ｢지방재정법」제18조 제2항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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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에 따라 국민투표, 통령 는 국

회의원선거, 외국인등록, 그리고 징병사

무 등 국가가 스스로 해야할 사무를 국

민의 편리, 경비의 효율성 등의 이유로 

지방자치단체 는 그 기 에 임하여 

수행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

를 교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.

  따라서 행 국고보조 을 지원의 성

격에 따라 크게 구분하면 지방정부의 지

출증 를 통해 외부효과 는 출효과

를 내부화하려는 보조 과 국가가 임

한 사무나 개인에 한 복지지원 등을 

한 부담 , 그리고  국가사무의 탁

으로 나 어 볼 수 있다.

  한편, 임사무 에는 단체 임사무

와 기 임사무가 있는데, 단체 임사

무는 법령의 개별  규정에 의하여 국가 

는 역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

에 임된 사무로서, 단체 임사무는 비

록 국가의 사무이기는 하지만 일단 지방

자치단체에 임되면 지방자치단체의 

사무가 되고 자치사무와 동일하게 취

되기 때문에 단체 임사무를 자치  국

가사무라고 부르기도 한다. 그리고 기

임사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

는 상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

치단체의 집행기 , 즉 단체장에게 그 

처리를 임한 사항으로써 성질상 지방

 이해 계보다는 국가  이해 계가 

더 큰 사무이기 때문에 소요되는 경비는 

그 액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

으로 하며, 그 경우 교부되는 국고보조

은 의무 인 탁  는 교부 으로

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. 참고 으로 

앙부처의 국고보조  단 사업은 

2001년 산 기  총 612건이며 이  

기 임사무가 144건으로 23.5%의 비

율을 차지하고 있고, 단체 임사무는 

233건(38.1%), 지방고유사무는 235 

(38.4%) 으로 조사되고 있다.

  이상을 고려하여 정리해 볼 경우, 국

고보조 의 성격을 가능한 명확하게 구

분하여 국가사업을 탁받아 수행하는 

교부  는 탁비와 외부효과가 상당

한 수 으로 역 인 조정이 필요한 보

조 , 그리고 지방고유의 사무 는 단

체 임 사무  지역 인 사업에 한 

부담 으로 구분하여 기 보조율을 구

분해 볼 수 있다(<표 5>).

  따라서 <표 5>를 기 보조율에 한 

상사업유형 설정에 한 하나의 근거

로 고려해 볼 수 있는데, 국고보조 은 

국가 임사무와 시책사업 등에 한 사

용범 를 정하여 그 경비의 부 는 

일부를 보조하는 것과 재정상의 원조를 

하기 하여 교부하는 제도로서 국고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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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 5> 국고보조사업의 유형과 보조형태 분류

지방재정법의

분류

보조 의 산 

리에 한

법의 분류

기능에 따른 분류
사무의 성격에

의한 분류

 부 담 부 담 지역 사업 단체 임사무

 보 조 보 조
역 이고 

외부효과사업
의의 국고보조  사무

 교 부 부 국가 사업 기 임사무

담 , 국고보조 , 국고 탁 을 포 하

고 있으므로 이들 3가지 기 과 사업의 

국가  성격, 역  성격, 지역  성격 

등의 기 을 기본 으로 활용하여 기

보조율을 조정할 수 있다.

  즉, 국고 탁 은 국가의 사무를 자치

단체에 임하 을 때 그 경비를 부담하

는 것이므로 상 으로 가능한 보조율

이 높아야 할 것이며, 국고부담 은 자

치단체가 행하는 사업  그 성질상 국가

의 책임정도에 따라 그 경비의 부 

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책

임정도에 따라 보조율을 설정하는 것이 

바람직하며 그리고 의의 국고보조

은 자치단체에 해 특정사업의 실시를 

권장하거나 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

는 사무이므로 권장사무보다는 재정지

원사무에 높은 보조율을 용하는 것이 

바람직하다는 논거로서 활용할 수 있을 

것이다.

  이상의 모든 논의를 종합하여, 보조사

업의 성격  자치단체의 사무성격을 기

으로 국고보조 의 기 보조율에 

한 용 상사업의 유형을 구분해 볼 경

우, 정률보조 4단계에 해당하는 각 단계

별 보조사업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안

으로 제시해 볼 수 있다. 이를 근거로 모

든 보조사업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

(<표 6>).

  즉, 으로 국가이해 사무이거나 국

가  사무인 경우는 100%의 기 보조

율을 용하고 국가와 지방 방이 이해

를 가지고 있으나 보다 국가우선 이고 

특별히 장려하는 정책 인 사무인 경우

는 80%의 기 보조율을 용하며 그리

고 지역사무이나 역 으로 조정이 필

요하거나 지역  효과가 큰 사무인 

경우는 60%의 기 보조율을 용하고 

마지막으로 지역  사무이나 국가가 필

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는 40% 수 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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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 6> 기 보조율별 상사업의 조정안

보조율구분

 기
보조율 상사업 기 비고

국가 사무 100%

- 국고 탁  해당사업

- 기 임사무  국가이해 강  사업

- 기타 특히 국가 액 부담이 필요하다고 

인정되는 사업 
각 기 보조율에다 차

등보조율 10-20%를 

가산 용하여 정형화된 

기 보조율의 한계를 

극복함과 동시에 자치

단체의 특성과 보조사

업의 성격에 따라 보조

율을 조정함

국가우선 이고 

정책  사무
80%

- 국고부담  해당사업

- 경제 ㆍ지역  출효과 강  사업

- 국가종합  계획사업

역 이고

지역 효과

사무

60%

- 경제   지역 으로 외부효과( 출효

과) 기 사업

- 역  수행장려 보조사업 

지역 사무 40%

- 단체 임사무  법시행사무비등 자치

단체의 경상 사무화 성격 사업

- 기타 국가보조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

사무

기 보조율을 용하는 것으로 한다.

  그러나 각 기 보조율별 각 상사업

을 유형화한다고 하더라도 수 백개의 보

조사업을 일일이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

려운 면이 있는데, 이와 같이 보조사업

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고 한 기

보조율을 단순화함으로서 발생하는 보

조율 용의 경직성에 해서는 보조사

업의 특성과 지역  특성을 반 하여 차

등보조율제도를 용함으로서 보완하도

록 하고 이에 덧붙여 후술하는 지방비부

담심의 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

하면 반 으로 국고보조 제도의 체

계는 보다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

있을 것이다.

  한편, 일본의 앙과 지방의 경비분담

에 한 내용을 법령에 기 하여 참고

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.

< 일본의 앙과 지방의 경비분담>

  국가와 지방의 경비부담에 해서는 

고유사무, 단체 임사무, 기 임사무

라는 당해 사무의 성격에 계없이 자치

단체가 실시주체가 되는 사무사업의 비

용은 자치단체가 액부담하는 것을 기

본으로 하고 있다(지방재정법 제9조)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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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다음과 같은 에서 자치단체

가 행하는 사무에 해 국가가 경비의 

액 는 일부를 부담 혹은 보조하는 

것으로 되어 있다.

  - 오로지 국가의 이해에 한 사무

(국고 탁 , 지방재정법 제10조의 4)

  - 국가와 지방의 방에 이해 계가 

있어 국가가 극 으로 비용을 부담해

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(국고부담 , 

지방재정법, 제10조의 2)

  - 종합 으로 수립된 계획에 따라 실

시되어야 할 건설사업(국고부담 , 지방

재정법 제10조의 2)으로 이는 국 인 

로젝트등 역  효과를 가진 기간사

업으로 한정하고 이는 투자의 화를 

기함과 동시에 그 부담비율에 따라 매년

도 국가가 부담할 것

  - 재해구조, 복구사업(국고부담 , 지

방재정법 제10조의 3)

  - 시책의 실시 는 자치단체의 재정

상 특히 필요하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사

업(장려  보조 , 재정원조 보조 , 지

방재정법 제16조)

< 지방재정법 제1 0 조>

  국가가 그 부 는 일부를 부담하는 

법령에 기 하여 실시해야 하는 사무에 

한 경비는 국가가 부 는 일부를 

부담

  - 의무교육직원의 여

  - 생활보호에 필요한 경비

  - 보건소의 시설  설비에 경비

  - 결핵, 법정 염병,성병 방에 한 

경비

  - 방 종에 한 경비

  - 정신보건

  - 신체장애자갱생원호

  - 주요농산물의 우량종자 증산

  - 축산 염병

  - 산업교육진흥 등 30개

< 지방재정법 제1 0 조의 2 >

  국가가 부 는 일부를 부담하는 건

설사업에 필요한 경비(국가의 종합 인 

계획의 수립에 기 하여 실시해야 하는 

건설사업)

  - 도로, 하천, 사방, 해안, 항만에 

한 요한 토목시설의 신설  개량

  - 임지, 임도, 어항등에 한 요한 

농림수산업시설의 신설  개량

  - 미끄럼방지공사  산사태방지공사

  - 요한 도시계획사업

  - 공 주택건설

  - 아동복지시설  기타사회복지시설 

건설에 필요한 경비

  - 토지개량  개척에 필요한 경비



제도연구

-192 -

  - 실업 책사업 경비

< 지방재정법 제1 0 조의 3 >

  국가가 일부를 부담하는 재해에 한 

사무에 필요한 경비 

  - 재해구조사업

  - 도로, 하천, 사방, 해안, 항만시설의 

재해복구사업

  -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시설의 재해

복구

  - 의 2 시설에 한 재해복구

< 지방재정법 1 0 조의 4 >

  자치단체가 부담할 의무가 없는 경비

  - 국회의원 선거, 국민투표

  - 국가통계

  - 외국인등록

  - 검역

  - 의약품검증

  - 아편단속

  - 건강보험, 국민보험등

  - 자작농의 창설유지 기타 농업상 이

용 계의 조정

  < 지방재정법 제1 1 조>

  국가와 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해야 

할 비율의 규정

  - 제10조에서 제10조의 3까지에 규정

하는 경비의 종목, 산정기   국가와 

지방이 부담해야할 비율은 법률 는 정

령으로 정해야 함

2. 차등보조율제도의 용방안

가. 차등보조율제 용의 필요성  

기본방향

  차등보조율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논

거의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은 법으로 규

정되어 있다는  외에도 몇 가지를 들 

수 있다. 첫째, 국고보조  자체가 지역

간의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

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국고보조 제도 

내부에서 어느 정도 완화할 필요성이 있

는데, 이 경우 제도화되어 있는 차등보

조율제도를 용함으로서 미약하나마 

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

다는 을 들 수 있다.

  둘째, 지방비부담의 과 이 자치단체

의 재정압박을 래하는 하나의 요인으

로 작용하고 있는 실을 감안할 경우, 

기 보조율에 인상보조율을 용하여 

지방비부담을 차등한다면 지방비부담 

압박을 완화하게 되어 보다 원활한 국고

보조사업의 수행을 기 할 수 있다는 

을 들 수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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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셋째, 이미 제시한 기 보조율별 보조

상사업의 유형을 설정하고 있는데, 모

든 보조사업을 일일이 이 기 에 의해 

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실 으로 어려

운 면이 있으므로 정형화된 기 보조율 

 용 상사업 설정의 한계를 보완하

기 해서라도 차등보조율제를 통하여 

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고려함과 동시에 

보조사업 특성  지역  특성을 반 할 

수 있는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. 

  차등보조율제의 용방안에 한 기

본방향으로는 인상보조율만을 우선 으

로 용하고 그리고 인상보조율 용방

법을 2가지로 구분하여 용할 것을 제

시한다. 즉, 하나는 재정력에 반비례하여 

인상보조율을 용하는 방법으로 이는 

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고려하여 보조사

업의 원활한 수행을 하여 재정력에 반

비례하여 지방비부담을 다소 완화하는 

것을 의도하고 있다. 다른 하나는 사업

의 성격을 기 으로 필요한 경우에 인상

보조율을 용하는 방법이다. 이는 차등

보조율제도의 의의를 보통교부세에 

한 특별교부세와 마찬가지로 기 보조

율의 용 상사업을 구분하는데 있어

서 출효과를 과소평가 되는 등 기 보

조율의 용 상사업에 한 단의 오

류등의 상황을 보완하고 특히 보조사업

 지역  특성을 반 할 필요성이 있는 

경우에 비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. 

나. 차등보조율제 용 상사업의  

설정

  차등보조율제도의 용을 해서는 

먼  차등보조율을 용하는 상사업

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. 상사업의 

선정기 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국

인 사업과 지역   경제  효과

가 큰 사업 그리고 특히 정책 인 유도

사업에 해 차등보조율을 용하는 것

을 고려해 볼 수 있다. 

  를 들어, 지역개발  SOC사업 등 

경제  효과가 큰 보조사업에 해 

차등보조율을 용하여 20%의 범 내

에서 보조율을 인상해  수 있으며 

한 쓰 기처리장  매립장 등 역 인 

사업이나 오시설에 한 효율 인 유

치를 한 사업에 있어서도 차등보조율

을 용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지방

비부담을 완화해  수 있으며 그리고 

역 인 공설운동장, 체육시설에 해

서도 차등보조율제도의 인상보조율을 

용해 으로서 공동설치를 유도할 수 

있는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.

  그리고 기 보조율이 100%인 보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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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은 인상보조율을 용하는 차등보조

율제의 용은 당연히 제외되고 한 정

액보조 의 경우는 그 성격상 차등보조

율 용이 바람직하지 못하며 그리고 보

조사업이 일정지역에 국한되는 사업일 

경우는 차등보조율을 용할 경우 오히

려 재정력격차  지역  반발 등 차등

보조율 용에 한 논란의 여지가 있으

므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.  

  이상을 종합해 볼 경우, 차등보조율제

도 용 상사업의 유형은 지방비부담 

규모가 매우 큰 사업과 보조사업의 규모 

 효과면에서 국 인 사업을 

상으로 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. 

그리고 차등보조율의 용여부  차등

율의 결정 등 차등보조율 용에 한 

심의는 후술하는 새로이 구축되는 지방

비부담심의 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

는 것으로 한다.

다. 차등보조율제 용기 의 설정

  차등보조율 용 상사업이 정해지면 

다음은 차등보조율제의 용기  혹은 

용지표의 설정이 필요한데, 재 재정

력지수, 인건비자체충당능력지수, 기본

세출소요비  등을 기 으로 규정되

어 있으나 용하지 않고 있다. 차등보

조율의 용기 으로 재정력지수가 

실 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단되

고 있다. 왜냐하면, 차등보조율제도는 원

래 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에 의한 국

고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여 

미부담이나 반납 그리고 과부담의 사례

로 인하여 재정불합리성이 래되어 이

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이므

로 도입취지에 맞춰 차등보조율제도는 

재정력을 반 하는 것이 심이 되어야 

할 것이다. 따라서 재정력지수를 기본

인 기 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며, 별

도로 차등보조율제도의 용 상사업

에서 앞에서 제시한 차등보조율을 반

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보조사업의 경우

는 지방비부담심의 원회에서 심의하는 

것으로 한다.

  한편, 재정력지수를 용하는 방법으

로는 재정력지수를 4등 으로 구분하여 

재정력이 풍부한 1등 의 경우는 기 보

조율을 그 로 용하고 나머지 등 에 

해서는 10%, 15%, 20%로 각각 인상

보조율을 용함으로서 재정이 열악한 

자치단체에서도 지방비반납 사례를 

이면서 국고보조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

수 있도록 고려한다. 재정력지수를 4등

으로 구분한 이유는 행 차등보조율

제도의 차등율이 3단계로 되어 있어 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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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율 용사업을 포함하면 4단계가 

되므로 이를 반 한 것이다. 이 게 할 

경우, 국고보조 의 본래의 목 은 그

로 달성될 수 있음과 동시에 국고보조

제도의 재정불균형 확 요인을 일정부

분 이면서 지방교부세의 재정조정의 

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재정조정체계

에서 연계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을 

것이다.

  이상의 기 보조율  차등보조율에 

한 개선방안을 종합하여 국고보조사

업에 한 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율은 

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정될 수 있

을 것이다. 즉, 각 기 보조율별 용

상사업이 정해지고 한 차등율이 정해

져 있으므로 정액보조와 100% 보조사

업을 제외하고는 차등보조율을 용할 

경우의 지방비부담율은 기 보조율에다 

차등보조율지수(기 보조율을 100%를 

1로 가정했을 경우에 10%, 15%, 20%

의 차등율에 해당하는 차등율지수는 각

각 1.10, 1.15, 1.20이 된다)를 곱한 것으

로 기본 으로 결정되어진다.

 지방비부담율=100%-[(기 보조율(%)

×차등보조율지수(1.10, 

1.15, 1.20)]

3. 지방비부담 의기구의 구축

방안

  지방비부담에 있어서의 문제 은 

앙과 지방이 등한 입장에서 의할 수 

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데에 

하나의 인을 찾을 수 있다. 따라서 

앙과 지방이 사 에 의하여 지방비부

담이 조정되고 한 기타 국고보조 운

에 있어 이와 같은 기구에 의해 사

에 의된다면 문제 을 상당부분 해소

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고 있다. 

  행 보조 의 산 리에 한법률 

제7조에 의하면 앙 서의 장은 자치단

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 의 산을 

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

과 보조사업계획에 하여 의하여야 

하고 행정자치부장 은 의신청을 받

은 경우 의견서를 당해 회계연도의 년

도 6월까지 기획 산처장 과 계 앙

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

어 사 에 행정자치부를 거쳐야 한다.

 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(지방재정세제

국)에 지방비부담에 련한 사항을 의

하는 원회가 구성되어 있다. 의 상

업무로는 지방비부담이 수반되는 법령

제정  개정, 기타 국가시책을 추진하

기 해 지방비부담이 수반되는 일체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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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항으로서 의방법으로는 우선 앙 

각 부처가 행정자치부장 (지방재정세

제국장)에게 지방비부담과 련하여 

의를 요청하면 행정자치부 장 은 의

요청 사항을 검토하여 의결과를 요구

기 과 자치단체에 통보하게 되어 있다. 

그리고 각 자치단체는 의통보된 사항

에 해 우선 으로 지방비를 부담하여 

국가 각종시책과 연계(지방재정법 제19

조)하도록 되어 있다. 

  이와 같이 행정자치부내에 지방비부

담 련 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문제

는 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의하는 체계

가 아닐뿐만 아니라 단순한 의기구에 

불과하여 결과 으로 산배정권을 가

진 기획 산처의 재량에 의해 크게 좌우

되게 되어 그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

있는 실정이다.  

  한편, 동법 15조와 11조에 의해 보조

산의 효율 인 편성과 정한 리

를 도모하고 보조 산의 편성에 한 

특별시장, 역시장, 도지사의 의견을 검

토 심의하기 하여 기획 산처에 보조

심의 원회를 두기로 되어 있고 그리

고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해 보조 심의

원회는 기획 산처장 이 지명하는 

자를 원장으로 하고 원은 다음과 같

이 정하고 있다.

  - 원, 부, 처  청과 특별시와 역

시, 도의 1  공무원  당해 기 의 장

이 지명하는 자 각 1인

  - 특별시, 역시, 도의 교육 원회의 

부교육감

  - 기획 산처의 산업무를 담당하는 

3 이상의 공무원  기획 산처장 이 

지명하는 3인 등으로 구성된 보조 심의

원회를 두고 있으나 원의 참여형태 

 구성체계를 볼 경우, 자치단체가 

등한 입장에서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자

치단체의 지방비부담의 과 문제를 해

결하기 한 실질 인 응노력이 부족

한 실정이다. 

  이와 같이 행정자치부나 기획 산처

에 보조 심의 원회나 지방비부담 련 

기구가 제도화되어 있으나 지방비부담

과 련하여 문제 은 앙정부와 지방

자치단체가 등하게 지방비부담을 둘

러싸고 의할 수 있는 체계가 명확히 

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. 따라서 

지방비부담이 수반되는 각종 지시사항 

등에 해서는 지방재정법제22조와 보

조 의 산 리에 한법률제7조에 의

거 사 에 의․조정하여 무리한 부담

가 등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독

립된 재정주체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

도록 하기 해서는 앙의 지방비부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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련 심의시에 자치단체의 참여를 확

하여 자치단체의 입장이 충분히 반 될 

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.

  이를 해서는 행 기획 산처의 보

조 심의 원회를 재구성하여 이를 활

용하는 것을 하나의 안으로 고려해 볼 

수 있다. 원은 자치단체 참여 원이 

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

원회 부교육감 신에 시도의회의장

의회 의장이 지명하는 시도의회 의원으

로 체하고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원

을 기획 산처의 원수와 동수로 하고 

원회의 기능이나 역할을 보다 명확히 

규정하고 기구를 활성화시켜 자치단체

가 지방비부담과 련하여 불이익이 없

도록 합리 인 심의기구가 되도록 해야 

할 것이다. 이는 행 제도를 보완하여 

활성화시킨다는 이나 산배정권을 

가진 부서에서 일 성을 갖고 재원부담

을 심의한다는 장 이 있으나 산배정

상의 자의성 개입여지가 강하며 행정자

치부의 지방비부담에 한 사 의권

이 형식 인 것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 

한 자치단체와의 직 인 연계성 측

면에서 행정자치부보다 우 성을 확보

하지 못한다는 단 을 내포하고 있다.

   하나의 안으로는 행 행정자치

부의 지방비 의 원회를 폭 으로 

확 개편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비부담

심의 원회(가칭)를 두는 방안을 고려해 

볼 수 있다.  

  행정자치부에 두는 경우는 첫째, 국고

보조  제도운 과 지방비부담의 사

의에 있어서 행정자치부가 주무부서 

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기 보조율 수

와 지방비부담의 정성 등을 검토하여 

앙 각 부처와 의를 통해 지방자치단

체의 의견반   국고보조사업의 합리

 운 을 실질 으로 주 하고 있다는 

을 들 수 있다. 이는 법 으로도 자치

단체장은 보조 신청시 행정자치부장에

게 보고(지방재정법 제20조의 2)해야 하

는데, 앙행정기 의 장은 지방비부담

이 수반되는 경비는 기획 산처장 에

게 제출하기 에 행정자치부장 의 의

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(지방

재정법 제22조, 제23조, 보조 의 산

리에 한법률 제7조).

  둘째, 행정자치부의 경우는 자치단체

와는 지방비부담뿐만 아니라 지방행정 

 지방재정과 련하여 항상 한 연

계성을 갖추고 있어 보다 긴 한 의와 

조정을 통한 효율 인 응이 가능하다

는 장 이 있다.

  셋째, 법에 규정된 지방비부담 련 사

의권을 법 근거로 하여 행정자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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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에서 지방비부담 사항을 심의하여 그 

결과를 기획 산처에 송부하면 기획

산처는 이를 근거로 하여 보조사업에 

한 산배정을 심의하는 체계로 이루어

진다면 지방비부담과 련하여 기획

산처와 업무분담과 상호 견제기능을 발

휘할 수 있는 효과를 기 할 수 있다.

  행정자치부에 새로운 형태의 지방비

부담심의 원회를 둘 경우, 구성방법은 

행정자치부차 이 원장으로 하고 

원은 기획 산처장 이 임명하는 해당

부서의 1 공무원  3인, 행정자치부 장

이 임명하는 해당부서의 1 공무원  

3인, 그리고 시도지사 의회의장이 임명

하는 시도기획 리실장 3인, 시도의회의

장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도의회의원 

3인, 지방재정 련 민간인 문가 3인등 

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여 자치

단체  민간 문가의 참여를 유도할 

필요성이 있다. 

Ⅳ. 맺는 말

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과 련한 

문제는 기 보조율에 응한 지방비부

담에 한 불합리성과 자치단체의 재정

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 인 용 그리

고 지방비부담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실

질 인 참여 등이 해결과제가 되고 있다.

  따라서 지방비부담에 한 투명성과 

측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기 보조

율 용  보조율의 재설정이 필요하며 

한 법제화되어 있는 차등보조율제도

의 실시를 통하여 자치단체의 지방비부

담의 과 을 재정력을 고려하여 반 함

과 동시에 지방비부담과 련한 앙과 

지방의 등한 입장에서의 의기구를 

구축할 필요성이 있다.   

  그리고 장기 으로는 성과 심의 보

조 제도 운 차원에서 인하보조율제도

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. 즉, 행은 국

고보조사업에 해 성과를 측정하거나 

평가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국고보조사

업에 해서 어느 정도 성과평가나 측정

이 필요하다. 왜냐하면 보조사업에 해 

성과에 계없이 일률 으로 기 보조

율을 용하거나 혹은 인상보조율을 

용할 경우 도덕  해이의 우려가 상되

므로 우선 인상보조율제도가 정착되면 

보조사업을 평가하여 귀책사유가 발생

할 경우는 인하보조율을 용하여 보조

사업의 원활하고 합리 인 수행을 유도

할 필요성이 있다. 


